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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수퍼바이저가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과정 탐구*

 이  아  람†

고려대학교 / 조교수

본 연구는 상담 또는 수퍼비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는 상담 수퍼바이지에 대해 수퍼바이

저들이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상담 수련 현장

에서 수퍼바이지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수퍼바이저 11명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게이트키퍼로서의 권한이 명백하게 주어지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들은 내담자를 보호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분석단계, 대응단계, 연합적 개선촉구단계, 최종 제재단계라

는 4단계를 거치며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범주는 ‘환경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역할 혼란 속에서도 상담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현장에서 상담자 양성의 사명을 다함’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담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게이트키핑에 대한 함의점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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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정신건

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전쟁, 세계적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며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심리적 어려

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e.g., 

Bürgin et al., 2022; Choi et al., 2020). 우리나

라 정부도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

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본 계획은 기존에 정신질환자와 고위험

군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정신보건 서비

스를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로 확대하고, 증상 치료에 국한되

었던 서비스의 목적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증진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의 하나로 심

리상담이 강조되고 있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민간 심리상담 분야의 확대와 협

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이처럼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증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

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양질

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담자 양성 과정 중에 상담교육자와 수

퍼바이저가 수행하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이다. 게이트키핑이란, 전문적인 실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분

야로 진출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직업의 건

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Brear et 

al., 2008). 심리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트키핑이란, 상담 전공 학생이나 수련생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역량이나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 또는 수련생이 상담 실무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Koerin & Miller, 1995), 

구체적인 개선책(remediation)을 적용하여 문

제점을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이다(Dufrene & 

Henderson, 2009). 이러한 게이트키핑은 심리상

담 분야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상담

의 수요자인 내담자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상담교

육자와 수퍼바이저들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 

중 하나이다(Levine et al., 2019).

상담교육자들과 수퍼바이저들이 게이트키

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이트키핑의 대상이 되는 문제행동이 어떠

한 것인지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을 지칭할 

때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로 지적하였다(e.g., Kress & Protivnak, 2009; 

Vacha-Haase et al., 2004; Wilkerson, 2006). 구체

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기능의 손상(impairment) 

(Wilkerson, 2006), 능력의 부족(deficient)(Gaubatz 

& Vera, 2002), 역량의 부족(incompetence)(Gizara 

& Forrest, 2004), 전문 역량에 대한 문제

(problems of professional competence, PPC)(Rust et 

al., 2013)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손상 또는 장애를 의미하는 ‘impairment’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해당 단어가 오용될 경우

에 장애(disability)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

아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Falender et al., 2009). 또한 역량의 부

족(incompetence)이라는 표현은 현재 적절한 전

문적인 기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추후에는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

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게이트키핑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지칭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Kress & Protiv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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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상담 전공 학생이나 수련생의 문제점 

중에는 개선책을 통해 보완되는 부분도 있지

만, 끝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

문이다(Kress & Protivnak, 2009). Rosenberg 외

(2005)는 학문적, 임상적, 전문적 기능을 방해

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상담 전공 학생 또는 

수련생들에 대해, 사람보다는 문제행동에 초

점을 맞춰 ‘문제가 있는(problematic)’이라는 표

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Wilkerson 

(2006)도 게이트키핑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비

윤리적인 행동, 역량의 부족, 기타 기능의 손

상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문제 또는 문제점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여 게이트키핑의 대상이 되는 행

동을 지칭하고자 한다.

이처럼 상담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

는 학생 또는 수련생들에게서 전문적인 상담

의 수행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발견될 때, 상

담교육자들과 수퍼바이저들은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계

획하고 시행하게 된다(Dufrene & Henderson, 

2009). Ziomek-Daigle과 Christensen(2010)의 연구

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강화

된 수퍼비전’과 ‘개인적 발달을 위한 개입’이 

도출되었다. 전자는 추가적인 수퍼비전 실시

나 관련 교과목의 재수강, 또는 새로운 수퍼

바이저와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퍼비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후자

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휴학 권유, 개인상담 

권유, 상담 프로그램 탈퇴 독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Ziomek-Daigle & Christensen, 2010).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서도 학생 또는 수련생

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는 

대학원 등의 상담교육기관에서 이들을 제적

(dismissal)시켜 상담 분야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Baldo et al., 

1997; Bemak et al., 1999; McAdams III & 

Foster, 2007). 상담교육기관을 인증하는 미국 

CACREP(2024)의 기준안에도 상담 교육 프로

그램에 속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 전문적 

자질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함과,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 개선책

의 도입 및 제적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이하 ACA, 

2014)의 윤리강령에서도 수퍼바이저의 게이트

키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F.6.b.), 수

련생이 유능하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다고 판단될 때는 수련 기관, 상담 기관, 또 

자격 취득 절차에서 제적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게이트키핑 모형도 최종 단계에서는 상담 교

육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제적을 포함시켜, 문

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수련생이 상담 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e.g., Baldo et al., 1997; Bemak et al., 1999; 

Frame & Stevens-Smith, 1995).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과정

에 제적(dismissal)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교육기관인 대

학원에서 게이트키핑을 위해 갖춰야 할 적법

절차(due process)를 강조해 왔다(e.g., Lumadue 

& Duffey, 1999; McAdams III et al., 2007; 

Russell et al., 2007). 학생을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시키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고 법적 분쟁

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을 평가

하는 기준과 절차,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개

선책 도입 절차, 제적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료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

던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는 대학원에서 게

이트키핑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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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역할과 경험에도 초점을 맞춰왔다

(e.g., Chang & Rubel, 2019; Ziomek-Daigle & 

Christensen, 2010). 즉, 게이트키핑과 관련된 기

존의 많은 논의는 대학원이라는 기관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개선책과 제적 결정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

처럼 상담교육기관과 상담교육자에게 치중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련 현장에

서 실무 과정을 지도․감독하는 수퍼바이저의 

게이트키핑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Garrett, 2023; McIntire, 

2020).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 학생들에게서 전

문적인 상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을 기준으

로 학생을 대학원에서 제적시킬 수 있는 근거

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관 

차원의 게이트키핑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진행

되는 상담과목은 이론적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고(최현국, 2020), 상담 수행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실습의 기회는 부족한 편이다

(박경애, 방기연, 2007). 즉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의 일부로 상담 실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습이 진행되더라도 교수자가 모

든 학생들의 실습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찰 및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장면에서 보이는 

학업적 모습 이외의 실무능력이나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교수자가 평가하고 문제

점이 발견될 때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상담수련생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의 경우에는 상담수련생들

의 변화와 성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문제점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수퍼바이저들

의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상담

심리학회(2023) 윤리규정 7.나.6.은 “지속적 평

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

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게이트키핑의 궁극적

인 목적은 수련생을 교육기관에서 제적시키

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문제해결 절차를 거

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Dufrene & Henderson, 2009). 따라서 대학원 차

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

더라도, 우리나라 상담 현장에서 수퍼바이저

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에 관한 논의

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게이트키핑 

관련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선행연구들은 상담자의 상담 역량이나(김

봉환, 2012; 라수현, 김창대, 2022; 유영원 외, 

2011) 인간적 자질(이원재, 정남운, 2018), 상담

자의 발달과 관련된 수퍼비전 요인(조은실 외, 

2022) 등 상담자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

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조

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

되고 있지 않다. 수련 현장에서 수퍼바이저들

이 경험할 수 있는 수퍼바이지들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수퍼바이저

들의 대응을 탐구한 연구가 소수 있지만(이소

연 외, 2014),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게이트키핑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이트키핑은 그 자체로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Chang & Rubel, 2019). 아무리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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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게이트키핑 역할을 수행하는 수퍼바이저에게

는 주관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ust et al., 2013). 문제점을 보이는 상담수련

생에 대한 수퍼바이저들의 개입 경험을 탐구

한 Gizara와 Forrest(2004)의 연구에서 연구참

여자들은 개입 경험이 개인적으로 “끔찍하고

(horrible)”, “고통스럽고(painful)”, “매우 슬픈

(very sad)”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다. Sampson 

외(2013)의 연구도 문제점에 대해 개입하는 것

은 수련 기관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

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

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게이트키핑은 

수퍼바이저들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지만, 동시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키핑의 주관적인 특성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은 수련

생들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퍼바이저들

이 게이트키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게이

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언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게이트키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

용하여 상담 현장에서 수퍼바이저들이 수행하

는 게이트키핑 과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근

거이론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

터에서 파생되는 중간 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ies)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Charmaz, 2013; 

Corbin & Strauss, 2014). 근거이론은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

지 않을 때 적합하고, 특히 과정이라는 개념

을 설명할 때 사용되므로(Birks & Mills, 2015),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상담 현장에서의 게

이트키핑 과정을 탐구하는데 적용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수퍼바이지들을 지도․감독하는 

수퍼바이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상담 수련 현장에서 수퍼바이저들이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를 중심으로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하는 게이트

키핑 과정과 관련 요인을 탐구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로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된 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담

자의 숙련도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 

자격제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송재

영, 이윤주, 2014). 선행연구에서는 숙련된 상

담자의 기준으로 학력, 대학원 학기 수, 상담 

실무 경력, 수퍼비전 경력, 진행한 상담사례 

회기 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권경인, 조수연, 

2012; 송재영, 이윤주, 2014; 심흥섭, 이영희, 

1998).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

에서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자격을 취

득하고, 해당 학회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주수련감독자 또는 전문영역수련감독자의 지

위에 있으며,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연구참여자

로 설정하였다. 각 참여자는 소속 기관의 특

성에 따라, 1년에 4~6차례의 공개사례발표회 

및 간헐적 개인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경우부

터, 한 달에 20여 차례 개인 또는 소그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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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소속 기관

수퍼비전

지역
자격 취득 기관

주수련감독/

전문영역수련감독

자격 취득년도

A 여 40대 박사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0

B 여 50대 박사
대학/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0

C 여 50대 박사
대학/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D 남 50대 박사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학회 2020

E 여 40대 박사 대학 수도권 외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F 여 40대 박사 대학 수도권 외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2

G 여 50대 박사 대학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H 여 50대 박사 대학 수도권 외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I 남 40대 박사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17

J 여 50대 박사
대학/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사)한국상담학회 

2018/

2020

K 여 50대 박사 사설센터 수도권 (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1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퍼비전을 진행하는 경우까지 그 수퍼비전 횟

수와 진행 방식은 다양했다. 참여자 모집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

다(승인번호 SUIRB-HR-2022-007). 참여자는 연

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에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는 총 11명의 수퍼바이저가 

참여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상담 수련생들을 

지도․감독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수퍼비전 

경험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목적표집을 위해 먼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기관 및 인턴 제도를 운영

하는 대학 내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관에서 주수련

감독 또는 전문영역수련감독 자격을 갖추고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수퍼바이저들에게 개별

적으로 연구 설명서를 이메일로 제공하고, 문

제점을 보이는 수퍼바이지를 만난 경험이 있

고 그 경험을 나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한 후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Corbin 

(2007)이 제시한 바에 따라 인터뷰 진행과 동

시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이론적 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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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theoretical sampling)을 위한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사설기관에서의 게이트키

핑 경험에서 개념을 도출한 후, 다른 기관에

서의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학기관에서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저 1인이 

독립적으로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경험을 탐구

한 후, 여러 동료 전문가가 함께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

터뷰는 ‘수퍼바이저가 경험한 게이트키핑 과

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되었고 주요 인터뷰 질문은 ‘수퍼비전을 진

행하며 게이트키핑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언제인가?’,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수퍼바이지

의 문제점에 대해 개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은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22년 8

월 25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 

2023년 4월 21일까지 연구참여자가 추가적으

로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정보에 대한 자료를 

추가 인터뷰, 전화,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모

든 인터뷰는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서 60-90분 정도 진행되었고, 참여자에 따라 

1~2회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 및 전사되었다.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

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절차와 방

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 개방코딩 단계에

서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으

며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되지 않고 자료를 통

해 개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개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단, Saldaña 

(202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줄 단위 분석으로 

인해 오히려 의미나 맥락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개념을 부여하였

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불필요한 개념을 삭제하고 개념의 

표현을 수정, 보완하였다. 도출된 개념을 다시 

비교 분석하며 의미 있는 하위범주로 묶어 이

름을 부여하였고, 하위범주의 유사성과 차이

점을 비교하며 범주를 발견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

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방코딩 단계

에서 도출되었던 범주들과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분하였

고, 필요시 범주를 재명명하였다. 또한 패러다

임 모형에서의 중심현상이 발견된 후, 중재적 

조건의 영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연결하는 과정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를 통합

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밝혀 핵심범주를 도출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증

Guba(1981)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

실적 가치(credibility, truth value) 확인을 위해 

전사 자료와 연구결과물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발견된 개념, 범주, 현상이 참여자들

의 경험과 관련 맥락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6명의 참여자가 

이를 확인해주었다.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즉 연구의 결과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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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퍼바이저 2명에게 연구결

과의 감수를 의뢰하였다. 감수에 참여한 수퍼

바이저는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자격 취득 시점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인턴상담원 대상 수퍼비전 및 외부 

개인 수퍼비전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문제

점을 보이는 수퍼바이지를 만난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이들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연

구결과가 그들의 경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지, 그들도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였는지를 확

인하였다. 그들은 수퍼비전 현장에서 본인들

이 실제 경험한 내용들이 연구결과에 포함되

어 있어 공감이 되었고, 특히 중심현상인 게

이트키핑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혼란스러움이 

잘 나타났다는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도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명칭을 명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유

사한 설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

단하는 일관성(consistency)을 확인하기 위해 질

적연구방법 강의를 수강하고 직접 질적연구에 

참여하였거나 질적연구를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육심리학/교육학 박사 2명에게 분석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근거이론 방법론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였고 필요시 분석 절차 및 개념과 범주, 현상

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중립성

(neutra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편견, 경험, 

생각, 감정에 대해 기록하고,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와 분석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수퍼바이저의 게이트키핑 수행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수집된 자료를 통해 총 88개의 개념과 32

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재구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참여자들의 주요 수퍼비전 대상은 

상담 전공 대학원생,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하는 수련생, 2급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

을 위해 수련을 받는 상담자를 포함하고 있었

다. 이에 인터뷰 자료에는 수련생, 인턴, 학생, 

상담자, 수퍼바이지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으

나, 개념과 범주에서는 ‘수퍼바이지’를 통일적

으로 사용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나타나는데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참여자들의 게이트키핑 경험에서 

나타난 인과적 조건은 ‘수퍼바이지의 윤리위

반 또는 문제점을 인지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상담자로서 성장해가는 발달 과

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이고 수퍼비전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

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정임을 언급하

였다. 다만, 특정 행동을 부족함이 아닌 문제

점으로 인식하게 되는 기준은 “내담자를 해치

게 되는 것이 핵심”(참여자 A)이라고 강조하

였다. 인과적 조건의 하위범주로는 ‘상담의 

기본이 지나치게 부족한 수퍼바이지의 모습을 

발견함’, ‘미해결된 자기주제가 상담을 현저히 

방해하는 수퍼바이지를 만남’, ‘수퍼바이지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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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조건

⚫수퍼바이지의 윤리위반 

또는 문제점을 인지함

맥락적 조건 ⇩

⚫상담의 교육․수련 제도

의 한계로 인해 수퍼바

이지의 문제점이 발생하

기도 함

⚫자격증 취득 요건을 초

과하는 수련을 강권하기 

어려움

⚫지역 간 상담 인력과 인

프라의 격차로 수련 경

험에 차이가 발생함

⇨ 중심현상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함

⇩ ⇦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수퍼바이지 개인의 특성

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함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의 조화(調和, fit)를 고려함

⚫소속 기관의 지원이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함

⚫수퍼바이지에게 직접 개입함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

⚫네트워크를 활용함

⚫수퍼바이저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함 

⇩

결과

⚫한계를 재인식하게 됨

⚫나 자신을 돌아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증진됨 

그림 1. 상담 수퍼바이저의 게이트키핑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지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상담과정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도 없이, 상담의 이론이나 기술에 

대해 모르면서 “준비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참

여자 A)를 문제로 지적했다. 자신이 책으로 

배운 내용을 내담자에게 “끼워 맞춰서”(참여

자 I) 적용하는 모습 역시 내담자를 해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됐다.

또한 수퍼바이지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로 인식되었

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정신병리나 심

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

이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연 상담을 

지속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미해

결과제로 인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돕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내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습도 문제로 인

식되었다. 예컨대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의 

반응을 상담자 자신에 대한 “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회기 

진행 동안 내담자를 공격하는 수퍼바이지”(참

여자 C)의 모습이 문제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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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기법적인 측면보다 변화가 어려운 

인간적 됨됨이나 자질이 부족한 수퍼바이지의 

모습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본인이 수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해달라고”(참여자 D) 요구하

는 행동이나 “축어록을 그대로 안 풀고 거짓

으로 꾸미고 감추고”(참여자 H) 하는 행동은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연구참여

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

함’이 중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로

는 ‘권한과 명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과 ‘수

퍼바이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경험함’이 도출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

할을 떠올릴 때,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퍼바이

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의 필요성

은 인식하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러 전문

가로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속수무책 상황

에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전

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막중한 부담감

을 느끼기도 하였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유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수련생이나 학생들 만났을 때, 어쨌든 나

는 이들을 잘 지도하겠다 라고 하는 대

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거를 막는

다고 하는 것이 내 임무인가? 그게 굉장

히 좀 혼란이 왔어요. 내 역할에 이런 것

도 들어있는가? (참여자 F)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은 어떻게 보면 주수퍼바이저의 입장에

서 총대를 멘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학회에, 어떤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진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참여자 G)

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지의 문제를 인식하

였을 때, 실망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수퍼

바이지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싶은 마음

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퍼바이지가 피드

백에 상처를 받아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모습도 있었

다. 수퍼바이지가 문제를 해결하고 유능한 상

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또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

이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을 의미한다(박

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 수퍼바이저들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

는 것은 수퍼바이지가 보이는 문제점을 단순

히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

드는 맥락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맥

락적 조건으로는 ‘상담 교육․수련 제도의 한

계로 인해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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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자격증 취득 요건을 초과하는 수련을 강

권하기 어려움’, ‘지역 간 상담 인력과 인프라

의 격차로 수련 경험에 차이가 발생함’이 도

출되었다. 

상담 교육․수련 제도의 한계로 인해 수퍼

바이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함.  첫 번째 

맥락적 조건의 하위범주로는 ‘상담 교육과 수

련 현장이 매우 열악함’, ‘수퍼바이지가 수퍼

비전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음’, ‘상업적으로만 운

영되는 일부 수련 과정이 문제를 야기함’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문제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충분한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

다. 특히 참여자 E는 대학원 수업에서 실무에 

대해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

워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실제 상담 장면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한 상황 속에서 실습하기

에는 역부족인 수련 현실을 꼬집었다. 이처럼 

현실적인 교육과 수련 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수퍼바이저들은 역할

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에게 지속적인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

퍼바이지가 추가적인 수퍼비전을 원하지 않거

나 다른 수퍼바이저를 선택한다면 계획했던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물론 어떠한 수퍼

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수퍼바이지에게 있지만, 수퍼바이지

가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자들의 

일부 수퍼바이지들은 엄하게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 수퍼비전을 받으러 돌아오지 않기도 하

였다. 이런 경우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의 문

제점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사

람을 관리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

다”(참여자 B)고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상업적으로만 운영되는 일부 수련 과정의 

문제점 또한 제도적 한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대표가 운영하

는 일부 센터의 경우,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

담자의 보호보다는 이윤에만 초점을 맞춰 운

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인식되었다. 참여자

들은 이러한 일부 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수

련을 받는 수퍼바이지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수퍼바이지들

에게 수련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

거나, 그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

담자가 배정되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하더라

도, 수퍼바이지들이 일터를 옮기지 않으면 근

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참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요건을 초과하는 수련을 강권

하기 어려움.  본 맥락적 조건의 하위범주로

는 ‘자격증 취득 요건만을 채우려는 수퍼바이

지도 존재함’, ‘자격증 취득 과정에 과도한 비

용이 투자됨’이 도출되었다. 현재 수많은 민

간 자격증 속에서도 주요 학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은 공신력을 얻고 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퍼바이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수련

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자격증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시되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기준에 따라 수련을 지속해

야 하므로, 이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된 

것”(참여자 K)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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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이 전문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

다. 참여자 G는 자격증을 운전면허에 비유하

며 운전면허가 있다고 모두가 운전을 잘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상담 자격증은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만나는 

일부 수퍼바이지들은 형식적으로 수련의 양적 

요건만을 채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횟수를 채운 후에는 더 

이상 수퍼비전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최소한의 요건만을 채우고자 하는 

수퍼바이지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하면서도 과연 수퍼바이지들이 그

러한 권유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언급하였다. 

자격증을 위한 수련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퍼바이

지가 문제를 보이더라도 비용 문제로 인해 개

인분석이나 집단상담 등 문제해결을 위해 필

요한 추가적인 수련을 강요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

련을 지속해 온 수퍼바이지에게 상담에 적합

하지 않은 것 같아 상담 이외의 분야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어려웠다. 

지역 간 상담 인력과 인프라의 격차로 인

해 수련 경험에 차이가 발생함.  세 번째 맥

락적 조건의 하위범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상담 인력이 부족함’과 ‘수도권 외 지역에 상

담 수련 여건이 불충분함’이 도출되었다. 수

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학 내 상담센터 운

영을 위한 인턴 상담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가의 수가 적어 지도교수나 선배

가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

수 발생했다. 또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다중

관계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수퍼바이지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분석을 받을 수 있는 기

회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 간의 인력 편차로 인해 상담 

수련에 대한 인식이나 수련 과정의 강도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격증 없이도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담 

전공 학생들이 무자격자를 역할 모델로 삼아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고, 자

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수련 요건이

나 기준이 수도권에 비해 덜 엄격하게 적용되

기도 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

련을 하는 수퍼바이지를 만나는 경우, 참여자

들은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에 대해 환경적 맥

락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에 있

어서도 현실적인 기회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

해 권유를 주저하게 되는 모습도 있었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

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

건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함’,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조화(調和, fit)를 

고려함’, ‘소속 기관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이 도출되었다.

수퍼바이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 가능

성을 고려함.  수퍼바이지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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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책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지의 성장과 변화

를 제한하는 ‘제한적 조건’과, 문제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적 조건’이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제한

적 조건으로는 수퍼바이지가 융통성 없이 자

신의 고집대로만 상담을 강행하거나 상담과 

수퍼비전 장면에서 경직되고 고착된 성격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수퍼비전 

장면에서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해 끊임없이 

변명을 하거나 수퍼바이저에게 공격적인 태도

를 보이는 행동, 진솔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

는 강한 방어와 저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촉

진적 조건으로는 무엇보다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수퍼바이지의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한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참여자 K는 지적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잘하지 못하

고 힘들어했던 사례로 수퍼비전을 받는 수

퍼바이지들을 언급하며 수퍼바이지의 배우

려는 자세가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조화(調和, fit)

를 고려함.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조

화를 고려함’도 중재적 조건 중 하나로 도출

되었고 하위범주는 ‘수퍼비전 방식과 수퍼바

이지의 기대의 일치도를 판단함’이다. 수퍼바

이저마다 수퍼비전을 제공할 때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강조하는 점, 대안의 제시 방법 등

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 수퍼바이저들은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수퍼바이저

들은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한다. 수퍼바이

지 또한 수퍼비전에 대한 자신만의 선호도와 

기대가 있는데, 자신의 부족한 점과 고민거리

를 명확하게 꺼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수퍼바

이저를 선호하기도 하고, 자신이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주로 해주는 수퍼바이저를 선호

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및 소통 방식과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

한 기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

를 다루는 방식과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세 번째 중재요건은 ‘소속 기관의 지원이 있

는지 여부를 고려함’으로 하위범주는 ‘내부 

기준 및 절차적 방안이 마련되어있을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따름’이다. 앞서 중심현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지

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할 때 권한과 

명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이때 소속 기

관 차원에서 수퍼바이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규로 규정해 두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하는 경우 수퍼바이저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또한 수퍼바이저 한 

개인이 아닌 기관 내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점

에 대해 논의하고 수퍼바이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때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련생의 역

량과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윤리적

으로 어긋나거나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품행에 문제는 어떻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권고사직할 수 있다. 그게 

있어야 수퍼바이저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요. (참여자 C)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들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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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게이트키핑을 위한 다양한 개

입 방안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도출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수퍼바이지에게 직접 개입

함’,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 ‘네트워크를 

활용함’, ‘수퍼바이저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함’이 도출되었다. 

수퍼바이지에게 직접 개입함.  ‘수퍼바이지

에게 직접 개입함’은 수퍼바이저가 개인의 차

원에서 수퍼바이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

는 방안을 나타내며, 하위범주로는 ‘문제를 

알아차리도록 도움’, ‘부족한 교육을 제공하며 

기다려줌’, ‘수퍼바이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

해 줌’이 포함된다. 먼저 수퍼바이저가 인식

한 문제를 수퍼바이지 또한 알아차릴 수 있도

록 개입하였다. 이때 문제 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방식으로 직면을 하기도 하

고,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그러한 문제가 내담자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맥락적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담 

교육과 수련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퍼바이지들이 보이는 문제 중 일부는 심각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들을 충분

히 기다려주며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시연을 

해보이거나 필요한 책을 추천하며 수퍼바이지

들이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수퍼바이지들에게 직접 하는 개입 중 마지

막 하위범주는 수퍼바이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문제를 직

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퍼바이지가 상

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문제점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진로를 전환하는 등

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상담자 자신을 위하여 왜 상담을 하려

고 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기여하

고 싶은지, 어디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

래서 ‘너는 절대 이걸 하면 안 돼.’가 아

니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 있으니 그 과제를 잘 처리하[자]... 개

인이 왜 상담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  두 번째 전략인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의 하위범주로는 ‘자

기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객관화

를 위한 다각적인 시각을 모색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함’,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함’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수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했다. 수퍼바이

지를 위해 최대한 강조하고 권고할 뿐이었다. 

먼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문제를 보이는 

수퍼바이지에게 개인분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물론 

“개인분석을 받는다고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말처럼 느

껴질 때”(참여자 F)도 있기는 하지만, 상담자

로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분석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참여자가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퍼

바이지가 자신의 특성이나 문제에 대해 객관

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상담이나 동

료 수퍼비전, 또는 다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

전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아람 / 상담 수퍼바이저가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과정 탐구

- 387 -

그 외에도 수퍼바이지에게 공인된 자격증

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맥락적 조

건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담 자격

이 없어도 상담을 할 수 있어 자격증 취득이

나 관련 수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에서 수퍼비전을 하는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자격증의 취득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인들이 만나는 수퍼바이지들에게 공인된 자격

증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한 수련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

다. 

네트워크를 활용함.  ‘네트워크를 활용함’은 

수퍼바이저 한 개인이 수퍼바이지를 “혼자 끌

어안고”(참여자 C)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

문가들과 힘을 합쳐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하위범주로는 ‘소속 기관 내

에서 함께 논의함’과 ‘여러 사람의 평가를 수

렴함’이 도출되었다. 대학 등의 기관에서 수

퍼비전을 진행하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수퍼바이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예컨대,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을 인식

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기도 하고, 기관에서 해당 수퍼바이지

의 교육과 수련을 함께 담당하는 다른 전문가

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 대학원 

학생이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 담당 

지도교수와 함께 학생의 상황에 대해 고민하

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사설기관에서 수퍼

비전을 하는 참여자들은 문제점을 보이는 수

퍼바이지에 대해 동료 수퍼바이저들과 논의하

며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수퍼바이지가 

이전의 다른 수퍼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

아온 피드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며 수퍼

바이지에 대한 참여자 자신의 평가를 확인하

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과정

에서 활용하는 상담수련수첩에 수퍼비전 내용

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퍼바이지에 대한 평가

가 학회에 수렴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수련수첩에 저희 수퍼바이저가 쓰는, 

피드백 쓰는 란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 피드백을... 이 수련

생을 만났던 수퍼바이저들의 의견을 학

회가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문제 행동에 대한] 멘트들이 좀 많이 반

복된다... 수련이 끝나서 우리가 검증 직

전인데도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그건 

좀 문제 같아요... [멘트를 쓰는 것] 그게 

수퍼바이저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그

게 또 한편으로는 이 상담 분야에서, 검

증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도구니까. 그 

피드백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J)

수퍼바이저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함.  

작용/상호작용의 마지막 전략은 ‘수퍼바이저

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함’이고 하위범주는 

‘수퍼바이지의 상담 기회를 순연시킴’과 ‘주수

퍼바이저의 역할을 보류함’이다. 참여자들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수퍼바이지에게 신

규 사례를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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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기회를 보류시키고, 필요한 교육을 먼

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 아니라 인턴 

기회 자체를 박탈시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제가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

장 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례를 배

정하지 않는 것. 사례를 배정하지 않고 

어쨌든 준비가 될 때까지 더 교육이라든

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참여자 F)

참여자들은 주수퍼바이저의 역할을 보류하

는 방식으로 수퍼바이지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

일한 문제를 보이는 수퍼바이지에 대해서는 

수퍼비전을 사전에 거절하거나 수퍼비전 관계

를 종료시키기도 하였다. 현재 학회에서 진행

되는 수련 과정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비

전을 진행한 후에 그 진행 여부에 대해 온․

오프라인 수련수첩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

다. 이처럼 수퍼비전 진행 여부를 수련수첩에 

확인받다 보면, 수퍼바이지는 문제점 시정 여

부를 떠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적 

수련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참

여자들은 사전에 수퍼비전을 거절하는 방식으

로 대응하며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이 자신의 

수퍼비전을 통해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주수퍼바이저

로서 해당 수퍼바이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

러한 검증을 보류하여 수퍼바이지의 자격 취

득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주수퍼바이저로서 

최종 수련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해당 수퍼바이

지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참여자 C)는 의미

로, 주수퍼바이저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참여자 G는 수퍼바이지와의 정으로 

인해 주수퍼바이저로서의 검증을 거절하는 것

이 쉽지는 않았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수퍼바이지에 대해서는 주수퍼바이저로

서 보증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

다. 

결과

마지막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재인식하게 됨’, ‘나 자신을 돌아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증진됨’이 도출되었

다.

한계를 재인식하게 됨.  첫째, ‘한계를 재인

식하게 됨’은 모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

용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때 참여자들이 경

험하는 현상으로 ‘수퍼바이지의 변화를 보증

하기 어려워 무력함’과 ‘개입 이후에 수퍼바

이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경험함’,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음에 답답함’이 하위범주로 도

출되었다. 참여자들이 수퍼바이지에게 개인, 

전문가 집단, 기관 차원의 개입을 하더라도 

수퍼바이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지

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수퍼바이지의 

몫”(참여자 D)인 것이다. 참여자가 제재를 취

한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 밖에서 상담을 지

속하는 수퍼바이지의 소식을 접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무력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수퍼바이지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입을 한 

이후에 수퍼바이지가 더 이상 수퍼비전을 받

으러 오지 않거나 관계가 나빠져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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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참여자 B)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럴 때 참여자들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맥

락적 조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퍼바이지

가 수퍼비전 장면으로 돌아오지 않아 수퍼바

이지의 변화와 성장을 모니터링 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로 인식되었다. 

필요한 개입을 한 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많

았고, ‘내가 너무 했나?’라며 스스로의 판단을 

되짚어보기도 했다. 또한 혹시라도 수퍼바이

지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도 했다. 이처럼 게이트키핑에 적용할 수 있

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인식되

었다. 

나 자신을 돌아봄.  하위범주는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함’으로, 게이트키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퍼바이지의 모습을 보면서 수련

생이었던 참여자 자신의 과거 모습과 수퍼바

이저로서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는 것을 포괄

한다. 

나도 옛날에 그랬나? 나의 수퍼바이저

도 나를 얼마나 버텨주셨을까? 그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도 이랬을까? 그러면 

나의 수퍼바이저도 얼마나 나를 많이 견

뎌주고 가르쳐주고, 여전히 똑같은 걸 알

려줘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하는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반성이 되

는데요. (참여자 G)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

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를 막아야 하는 대

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F는 

수퍼바이지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자신

에게 적용해보며, “과연 나는 동일한 상황에

서 다르게 행동했을지, 나는 더 나은 사람일

지”에 대해 고민하며 수퍼바이지를 “상담자이

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

였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증진됨.  ‘전문가로

서의 책임감이 증진됨’은 참여자들이 전문가

로서 내담자를 위해, 또 상담 분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

위범주로는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노력을 

지속함’과 ‘상담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

함’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게이트키핑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나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수

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의 전문

성과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의무로 인식하고, 온전한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동시에 소진이 되지 않기 위한 

자기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이 수퍼바이저로서의 자신

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지적을 하더라

도 수긍을 하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이론적 배경하

고 다양하고 오랜 임상 경력이 좀 필요

로 하다. 그리고 수퍼바이저로서의 판단

력. 경험에 의한 판단력이 상당히 좀 중

요하다. 그래야지 수퍼바이지의 좀 부족

한 부분들을 바로 보고 채워줄 수도 있

고.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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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상담자 양성을 위한 고민도 이

어졌다. 참여자들은 과거 경험을 돌아보며 상

담 입문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했다. 참여자 B는 “어릴 때 젓가락질

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초기에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기초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문가들의 몫임을 

주장했다. 참여자 H도 이미 상당 기간 수련을 

지속하여 자신만의 상담 스타일이나 특성이 

고착된 수퍼바이지는 문제를 인식하기도 어렵

고 변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보다 엄

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초기의 엄격한 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수퍼바이지가 방어를 내려놓고 윤리적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수퍼바이저들의 역할”(참여

자 J)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필요성

과 기대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먼저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정의하고 게이트키핑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야 함은 알

고 있지만, 그러한 역할에 대해 늘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또 이러한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나 수퍼바이지도 많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내담자를 보호할 장치도 없는 거고, 상

담자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거고... 이렇

게 기본적인 것도 잘 숙지가 안 되면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세팅

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더 걱정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법제화하고 

이게 잘 진행되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참여자 K)

수퍼바이저의 게이트키핑 수행 과정 분석 

패러다임 모형에서 도출된 중심현상의 발

현 후, 중재적 조건의 영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연속적으로 연결

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

다. 수퍼바이저의 게이트키핑 과정은 총 4단

계의 과정, 즉 분석단계, 대응단계, 연합적 개

선촉구단계, 최종 제재단계로 나타났다. 과정 

분석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단계(Analysis Stage)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인식하게 

된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에 대해 개입을 하고

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을 분석하였

다. 즉, 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수퍼바이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변화 가능성,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사이의 조화, 그리

고 소속 기관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

였다. 특히 수퍼바이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나 태도가 추후의 개입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성격적으

로 경직되어 있고 방어가 강한 수퍼바이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가진 수

퍼바이지에 대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는 ‘아, 고쳐야겠다.’ 그리고 또 그걸 수

정하려고 되게 좀 애도 쓰는 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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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퍼바이저가 경험하는 게이트키핑 수행 과정

반복적이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서서히 

좀 다음 사례는 좀 괜찮아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달팽이여도 괜찮[다]. 

(참여자 B)

대응단계(Counteraction Stage) 

이 단계는 참여자들이 수퍼바이저 개인으로

서 수퍼바이지에게 개입하는 단계로 ‘수퍼바

이지에게 직접 개임함’ 범주가 포함된다. 역할 

혼란이라는 현상을 겪으며 수퍼바이지의 문제

에 대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나 고

민하던 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이 상담

자로서, 또 수퍼바이저로서 쌓아온 경험과 역

량을 총동원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게이트키핑

은 수퍼바이지의 변화와 성장이었고, 참여자

들은 수퍼바이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단호하게 지적해

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

다는 판단을 했으면, 수퍼바이저가 그 부

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퍼바이지라고 하면

은... 그것은 수퍼바이지의 생각이고, 다

만 수퍼바이저로서 해야 될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좀 지적을 좀 해줘야 된

다. (참여자 D) 

단, 수퍼바이지에게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전

달하는가는 수퍼바이지의 개인적인 특성뿐 아

니라 수퍼바이지의 기대나 수퍼바이저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수퍼바이지

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면 참여자들은 한없이 기다리고 

가르치며 작은 변화에도 함께 기뻐하였다. 반

면 수퍼바이지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수퍼바이저에 대해 반감의 태도를 보이는 경

우 일부 참여자들은 후퇴하기도 하였다.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392 -

을 하더라도 수퍼바이지가 수용하지 않는 경

우, 개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합적 개선촉구단계(Associative Remediation 

Stage)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개인 차원의 개입

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을 활용

하였다. ‘추가적인 수련을 권유함’과 ‘네트워

크를 활용함’ 범주가 이 단계에서 동시에 진

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

이 개인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개입만으로는 

수퍼바이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료 전문가, 공인된 자격증 

제도, 소속된 상담 기관 등을 활용하여 수퍼

바이지에게 개입하였다.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록, 또한 수퍼바이저와의 조화가 잘 형성되지 

않을수록 전문가 집단 차원의 개입이 활발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드백을 1인의 개인 수퍼바이저에게

만 듣는 것은 개인적인 상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수퍼바이저를 또 

권유해주기도 해요...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렇게 연결시켜서 다른, 견문을 좀 넓혀가

면서 객관화를 시킬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소속 기관 차원의 지원이 있어 내부 규정

이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집단 차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도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게이트키

핑은 수퍼바이지의 변화와 성장이었다. 하지

만, 수퍼바이지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 

집단으로 확장하면서 수퍼바이지가 문제에 대

해 인식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안내하였고, 문

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도 하였다.

최종 제재단계(Final Restriction Stage) 

이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퍼바이지가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강

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함’ 범주가 이 단계에

서 진행되는데, 기존의 모든 개선책을 적용한 

이후에도 수퍼바이지의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내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

게 되는 것이다.

게이트키핑이 작은 수준에서 큰 수준

까지 있잖아요.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담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사람[수퍼바이지]이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하

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건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아웃을 시켜

야 되잖아요. (참여자 H)

따라서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

지가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도록 상담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상담 자격 취득을 

막기 위해 수퍼비전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수

퍼바이지와 조화를 잘 이루었던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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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지

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

화하지 않는 수퍼바이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수퍼바이지와 조화

를 이루었던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한 개

인의 평가로 인해 제재를 받는다는 오해를 하

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차원의 개입

을 더욱 활발히 활용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지

의 상담 기회나 자격 취득을 막고자 취하는 

조치는 기관 차원의 지원이 있을 때 더욱 적

극적으로 적용되었다. 

핵심범주

마지막으로 범주를 통합하고 범주 간의 관

계를 밝혀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핵심범주

는 ‘환경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역

할 혼란 속에서도 상담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현장에서 상담자 양성의 사명을 다

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퍼바이저 한 개인

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고, 수퍼바이저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낌에도 불

구하고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는 

현상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범주이다. 수퍼

바이저들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안주하

지 않으며,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내

담자 보호와 상담 분야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자 양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 현장에서 수퍼바이저로 활

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보이는 수

퍼바이지에 대해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을 

탐구하였다. 총 11명의 상담 수퍼바이저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

료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중심현상과 게이트키핑 과정, 핵심범주를 중

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이트키핑과 관련하여 상담 수퍼바

이저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게이트키퍼로

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내담자의 보호와 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자신에게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이 없다는 사실에 갈등을 

느꼈다. 또한 수퍼바이지 개인과 그가 보이는 

문제점 사이에서 상반된 감정을 느끼며 혼란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게이트키핑

의 권한은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찾

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상담심리학회(2023) 윤

리규정은 수련감독자가 수련생이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참

여자들은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수퍼바이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의무화하거나 해당 

수퍼바이지를 자격 취득 절차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퍼

바이저들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게이트키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수퍼바이저들이 혼란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CA(2014) 윤리강령과 CACREP 

(2024)기준을 통해 게이트키핑 의무를 명시하

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수련생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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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수퍼바이저나 상담교

육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Gizara & Forrest, 2004; 

Sampson et al., 2013). 또한 게이트키핑을 위한 

평가와 개입은 수퍼바이저들에게 매우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라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e.g., 

Bernard & Goodyear, 2018; Wissel, 2011). 

게이트키핑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

해서는 국내 상담 교육․수련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수퍼바이지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연

구들도 게이트키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담

자의 수행 평가(Bhat, 2005), 상담 역량(Lambie 

& Ascher, 2016), 전문적인 성향(disposition) 

(Miller et al., 2020)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한편 

Goodrich와 Shin(2013)은 게이트키핑에 있어서

의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며, 특정 수련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정할 때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주제들을 살필 

것을 강조하였다. 게이트키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주로 해외 연구임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 상황에 맞춰 게이트키핑의 대상이 되

는 문제행동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McAdams III & Foster, 2007), 수퍼바이저와 수

퍼바이지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책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게 되면 수퍼바이저뿐 

아니라 수퍼바이지들도 게이트키핑 과정에 대

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상담 분야

에서 게이트키핑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Foster & McAdams III, 2009). 

이처럼 문제행동에 대한 기준과 게이트키핑을 

위한 공정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수퍼바이저

들도 역할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둘째,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하는 게이트키핑 

과정은 분석단계, 대응단계, 연합적 개선촉구

단계, 최종 제재단계, 총 4단계로 나타났다. 

먼저 분석단계에서 수퍼바이저들은 중재적 조

건인 수퍼바이지의 개인적인 특성, 수퍼바이

지와 수퍼바이저 사이의 조화, 그리고 소속 

기관에서의 지원 여부를 파악하였다. 특히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나 피드백을 수용하고

자 하는 태도와 같은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McAdams III와 Foster(2007)도 게이트키핑을 위

해서는 학업적, 임상적 측면에서의 평가 외에 

개인적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게

이트키핑을 위한 개선책 도입 과정에서 맥락

적 이해를 강조한 Russell 외(2007)의 연구도 

상담 전공 학생들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

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CACREP 인증 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상담 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Christensen 

외(2018)도 가장 많이 강조되는 특성은 성장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방

성은 상담 전공 학생들 개개인의 배우고 성장

하려는 의지뿐 아니라, 지도․감독하는 교수

진을 성장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드백이나 새로운 아이디

어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Christensen et al., 2018). 이처럼 수퍼바이지 

개인의 특성은 수퍼바이저가 도입하고자 하는 

개선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

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기 

전에 수퍼바이저들이 파악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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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용성과 개방성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사이의 조화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퍼

바이저의 스타일에 따라 수퍼바이지가 지각하

는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달랐고(Fernando & Hulse-Killacky, 2005),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장면에서 보이는 행동

은 그 유형별로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과 서

로 다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6). 수퍼바이저의 입장에서는 수퍼바

이지와의 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퍼비전 

스타일이나 행동에 주목하여, 수퍼바이지가 

피드백을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역할에 대한 혼

란을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주어진 범

위 내에서 수퍼바이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

접 개입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교

육을 제공하며, 수퍼바이지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DeLorenzi(2018)의 게

이트키핑 모델에서도 이렇게 수련생과 만나 

수련생의 입장을 들어주기도 하고, 윤리규정

이나 기타 정보를 공유하며 수련생의 변화 가

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

다. 즉,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퍼바이지를 대화에 참여시키고 수퍼바이지

의 의도와 노력을 존중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게

이트키핑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처럼 문

제점을 보이는 수퍼바이지가 문제에 대해 명

확히 이해하고, 수퍼바이저가 제시하는 게이

트키핑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Baldo 

et al., 1997; Frame & Stevens-Smith, 1995; 

McAdams III et al., 2007). Russell 외(2007)의 연

구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담 전공 학생

들과 상담교육자 사이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 이처럼 수퍼바이지의 문제행동에 

대해 개입할 때 수퍼바이지를 소통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수퍼바이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수퍼바이지의 문제에 대한 개입은 개인 차

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차원

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대응단계에서의 개입

이 효과적이지 않아 수퍼바이지의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할 때, 참여자들은 동료 전문가들이

나 자격증 제도, 소속 기관의 제도로 논의를 

확장한다. 이러한 연합적 개선촉구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수퍼바이지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수퍼바이지가 개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타전문가로부터 개

인분석을 받을 것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참여자들은 개인분석을 문제에 대한 개

선책으로 권유할 뿐, 강요하지는 못하는 점, 

또 개인분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련생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의

무화된 개인분석이 실제 수련생들에게 도움

이 된다는 연구결과(Kress & Protivnak, 2009; 

Prosek et al., 2013)에 주목하여, 수련과정에서 

개인분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수퍼바이지

에게 개인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수련을 권고

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개입을 받도록 안내하

는 것 외에도, 수퍼바이저가 동료 전문가들과

의 논의를 통해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

한 연합적 개선촉구단계에 포함된다. 수퍼바

이저 한 개인이 수퍼바이지의 문제를 혼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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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Baldo et al., 1997), 여러 전문가들, 

특히 수퍼바이저와 지도교수가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키핑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하고(Dean et al., 2018), 이러

한 연합적 개입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

다(e.g., Bemak et al., 1999; Lamb et al., 1987). 

우리나라에서도 개개인의 수퍼바이저들은 각

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집단의 도

움을 구하고 함께 수퍼바이지의 문제에 개입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적 개선촉구단계에서의 개입을 통해서

도 수퍼바이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 제재단계에서 수퍼바이지의 상담 기회나 

자격증 취득을 지연시키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최종적 제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참여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기관 차

원의 지원이다. 문제를 보이는 수퍼바이지에

게 새로운 사례를 배정하지 않거나 인턴 기회

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

되어 있을 때 보다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었

다. 기관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면, 제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

하고,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수퍼바이지들에

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Wilkerson,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 기관

뿐 아니라 개인 수퍼바이저들도 수퍼비전을 

거절하거나 주수퍼바이저로서 수련 확인을 거

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

의 제재 행위는 수퍼바이저 개인이 하는 것처

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가 집단

에서 형성된 기준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

상담심리학회(2023) 윤리규정 7.나.7.도 “수련

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합당한 역량에 대한 판단은 앞선 

연합적 개선촉구단계에서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게

이트키핑을 위한 권한이나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서로 연

대하여 수퍼바이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

를 보호하며 상담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범주는 ‘환

경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역할 혼

란 속에서도 상담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인식

하고 현장에서 상담자 양성의 사명을 다함’이

었다. 참여자들은 명확한 권한과 명분이 없고, 

자신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해줄 안전장치

가 없다고 느끼는 현 상황 속에서도 상담 전

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담자를 보호하

기 위해, 수퍼바이지의 성장을 위해, 또 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게이트키핑이 단지 누

군가의 입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퍼바이지

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다려주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Dufrene과 Henderson(2009) 또한 게

이트키핑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을 통해 

수퍼바이지가 문제를 개선하여 전문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처럼 참여자들은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나 수련 

과정 등의 맥락 속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꾸준히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모든 참여자들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음에 안타

까워하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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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개개인의 게이트키핑 경험에 초점

을 맞추었으나, 추후 제도적인 보완을 모색하

고자 한다면 상담교육기관 차원에서의 게이트

키핑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부

터 상담 적합성을 스크리닝하고(McCaughan & 

Hill, 2015; Swank & Smith‐Adcock, 2014), 대학

원 과정 중에는 교육자와 수퍼바이저가 지속

적으로 소통하여 수련생의 성장 과정을 모니

터링하며, 문제점 발견 시에는 개입을 진행하

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Dean et al., 2018). 

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들

을 보호하고, 그들이 수퍼비전 장면에서 안전

하게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게이트키핑에 대한 상담 분야의 인

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게이트키핑에 대한 

수퍼바이저들의 인식을 탐구한 Garrett(2023)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에서의 게

이트키핑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게이트키

핑이 누구의 역할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수행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담교육자들의 게이트키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Schuermann 외(2018)의 연구에

서도 게이트키핑의 중요성에 대해 상담교육자

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게이트키핑을 개선

책보다는 처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게

이트키핑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활발한 논의

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게이트키핑이란 수

퍼바이지들을 처벌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문제해결 절차를 거쳐 상담자

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이므로(Dufrene & Henderson, 2009), 게이트키핑

에 대한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게이트키핑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어야 수

퍼바이저뿐 아니라 수퍼바이지도 게이트키핑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상담자 양성 

과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을 취득한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으므로, 자격증 제도 밖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경험을 탐구

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주요 학

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자들이 인식하고 경

험하는 게이트키퍼 역할과 과정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수련감독 또는 전문영역수련감독 자격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다보니 수퍼바이저들의 발

달단계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

계점을 가진다. 수퍼바이저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게이트키핑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발달단계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수퍼비전

을 제공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속한 세팅의 특징이나 수퍼

바이저 이외의 역할, 예컨대 교수, 강사, 상담

원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탐구하

지 못하였다. 사설기관, 대학 내 센터, 대학원 

수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퍼비전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수퍼바이저의 직책에 따라서도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

을 세워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경험을 탐

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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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퍼바이저들의 게이트키핑 수행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러다보니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제도와 기준

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가 되지 않았다. 추후 

수퍼바이저들이 안전하게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수퍼바이저

의 입장에서 수퍼바이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게이트키핑 과정을 탐구하였

다. 하지만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련․감독을 하는 수퍼바이저뿐 아니라 수퍼

바이지에게도 게이트키핑에 관한 인식이 있어

야 한다. 이소연 외(2020)가 진행한 연구를 살

펴보면 상담수련생들이 수련 과정에서 동료수

련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응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Foster 외(2014)와 Parker 외(2014)

도 동료수련생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담 전공 학생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게이트키핑의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동료상담자와 동료수련생의 문제에 관한 

인식과 게이트키핑 과정에 대한 탐구도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상담 분야에

서의 게이트키핑 관련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

황에서 수퍼바이저가 경험하는 게이트키핑 과

정을 탐구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담 세팅에서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참여자들을 폭넓게 포함

시켜 국내에서 진행되는 게이트키퍼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

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수퍼바이지의 문제행

동, 관련 개입 방안,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

락 등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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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gatekeeping process implemented by counseling supervisors when 

faced with supervisees exhibiting problematic behaviors. Interviews with 11 superviso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supervisors often experienced 

confusion about their gatekeeper role, stemming from a lack of clear authority on the matter. Despite 

this confusion, supervisors engaged in their gatekeeper responsibilities to protect clients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competent counselors. This process included progression through four stages: analysis 

stage, counteraction stage, associative remediation stage, and final restriction stage. The core concept 

emerging from the findings is the “recognition of one’s duties and dedication as a counseling professional 

to foster other counselors despite confusion about the gatekeeper role exacerbated by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field in Korea were 

discussed, along with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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